
[별표]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팀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1 인사 및 

위 원 회

운영 등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
기안    결재

위원의 임면요청

(법 제8조제4항)
기안 결재

안건검토위원 지정

(영 제4조제2항)
기안    결재

위원회의 소집 및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5항, 영 제4조제3항)
기안 결재

소위원회 소집, 소위원회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6항, 영 제7조제2항)
기안 결재

소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영 제7조제1항)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 소집, 전문위원회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의 회부 사건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위원(직원을 포함한다)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기안 결재

회의록 작성

(영 제28조)
기안 전결

2 심판

청구 등
행정심판청구서의 선람 기안 전결

행정심판청구서의 이송 기안 전결

피청구인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여부 결정

(법 제24조제3항)
기안 전결

청구사건의 검토담당자 지정 기안 전결

대표자 선정 권고(법 제15조제2항, 영 

제43조제1호)
기안 전결



일련

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팀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대리인 선임 허가(법 제18조제1항

제5호, 영 제43조제4호)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선정여부의 결정(법 제18

조의2제2항, 영 제43조제4호의2)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선정여부의 통지(법 제18

조의2제2항, 영 제43조제4호의2)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4제

1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법 제18조의

2제3항, 영 제16조의4제2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재선정 결정(법 제18조

의2제3항, 영 제16조의4제3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

(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5제1항)

세 부 기 준 

마련
기안 결재

보수지급액 

결정 및 

보수지급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예정자 위촉 및 명부확정

(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6제

1항, 제3항)

기안 결재

청구인지위 승계 허가

(법 제16조제5항, 영 제43조제2호)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 결정

(법 제17조제2항, 영 제15

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

운전사건 기안 전결

그 외 사건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사실의 통보

(법 제17조제3항)
기안 전결

제3자 또는 제3행정청의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

(법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 영 제43

조제5호)

기안 전결

청구취지ㆍ청구이유의 변경허가

(법 제29조제6항, 영 제43조제6호)
기안 전결

변경허가사실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

(법 제29조제6항)
기안 전결

집행정지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0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기안 결재



일련

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팀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서 송달

(법 제30조제7항) 
기안 전결

임시처분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기안 결재

당사자에게 임시처분결정서 송달

(법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3 심리 등
제3자 심판참가 요구사실의 통지

(영 제18조)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보정요구 

(법 제32조제1항, 영 제24조제1항 및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보정 미요구 결정 

(법 제32조의2)
기안 전결

보정서 부본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

(법 제32조제3항)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직권보정 사실의 당사자에의 통지

(영 제24조제2항)
기안 전결

답변서ㆍ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송

달(법 제34조)
기안 전결

심리기일의 결정

(법 제38조제1항, 제2항))
기안 결재

심리기일의 통지

(법 제38조제3항)
기안 전결

심리지연 통보 기안 전결

심리연기요청서의 수리 기안 전결

심리방식의 결정(법 제40조제1항 본문) 기안 결재

구술심리의 허가 결정

(법 제40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8호) 
기안 결재

구술심리의 결정 통지

(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

(법 제36조제1항, 영 제25조제1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의 통지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ㆍ참고인 심

문결정,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감정요구, 전문가 조회 

및 검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기안 전결



일련

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팀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증거조사 결과의 보고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안 전결

다른 행정기관에의 증거조사 촉탁

(법 제36조제2항)
기안 전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

견진술 요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안 전결

심판청구ㆍ심판참가 취하서 수리 

(법 제42조)
기안 전결

피청구인에게 취하서 송부 기안 전결

증거자료 반환

(법 제55조, 영 제41조)
기안 전결

4 재결 재결서의 확정 기안 결재

재결의 경정

(영 제31조제1항)
기안 결재

재결서 및 재결경정서의 송달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영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간접강제 신청서, 간접강제결정 변경

신청서의 상대방 송달 및 의견조회

(법 제50조의2제3항, 영 제33조의2제2

항, 제3항)

기안 전결

당사자에게 간접강제결정서, 간접강제

결정 변경결정서의 송달

(영 제33조의2제4항)

기안 전결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부여명령

(법 제50조의2제5항)
기안 결재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부여

(법 제50조의2제5항)
기안 전결

조정 개시결정 

(영 제43조제9호, 영 제30조의2제1항 전단)
기안 전결

조정회의의 주재자 지정

(영 제30조의2제3항)
기안 결재

5

법 령 정

비 및 

행 정 기

관 지도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운영현황 

조사ㆍ지도(법 제60조제1항) 
기안 전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위원회의 시

정요청(법 제59조제1항)
기안    전결

6
기타 위

원 회 관

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전결

 경미사항 기안 전결


